
1. 론

1.1 연  배경과 목

많은 술인들은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지극히 개

인 인 역의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고용시장

에서의 자리매김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술

인의 취업형태나 취업기간 등도 일정하지 않아 사회보장

제도 하에 직장가입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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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한국 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

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 (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여, 서비스 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 을 제시하 다. 분석결과 할당의 상으로서

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여의 형태와 달체계가 실 으로 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극 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술인 지원

상구분에 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 인 재원확보 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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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improvements to problems including investigation public affairs for the activities 

of artists focusing on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since established in 2012. Hence, Gilbert and Terrell’s 

analytical framework for social policy is used with these public affairs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inance for this research and pointed at issu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dentification of artist 

is vague for the allocation and the benefit and delivery are not effective in actual practice. In addition to this, the 

source of fund should become independent financially not to depend on the public funding. Therefore, the follow-up 

research is necessary that the system of verification for the artists to benefit from the public supports with fair and 

effectiv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to secures the funds pro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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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술인들을 한 특별

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지 들과 제안들은 계속

으로 제기 되어 왔다.

1981년 최 로 술인을 한 술인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1984년 화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술인들

의 복지에 한 제도 운 이 실 되었다. 그러나 여

히 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 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2002년 한국문화 술인복지조합 설립을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2003년 마침내 국문화 술노동조합이 만

들어졌고,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과 국 화산업노조

가 출범하 고 2007년 국미술인노동조합과 문무용

수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 들을 통해 자유직

업 종사자인 술인들이 사회 인 보장을받기 해 다양

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 다.

정치권에서도 문화 술인을 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

시하기도 했는데 16 선에서 한나라당은 문화 술인

복지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며 2004년

선에서 열린우리당은 4 보험 개선을 통한 술인복지

증진, 한국 술인공제회 설립운 그리고 술인의 사회

신분보장을 한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 다. 2007

년 민주노동당은 제17 총선에서 문화 술인의 최소생

계 유지를 한 법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09년부터 본격 으로 문화 술진흥법 개정을 시작

으로 다양한 술인복지법안이 상정되었다. 다양한 공청

회와 오랜 공론화 끝에 2011년 10월 「 술인복지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해 11월에 법으로 제정 되었

다. 이 「 술인복지법」을 통해 술인에 한 법 지

원을 체계 이고 지속 으로 할 수 있고 법안에 기 한

한국 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와 술인

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1].

「 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술인에

한 정의와 법 지 를 규정하고 구체 인범 를 제시하

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술인들의 지

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 술 역에서

표 계약서 양식과 정확한 근로시간, 임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 고, 정부가 이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각종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문화 술 활동으로 인한 업

무상재해 보상에 해서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

고 술인복지사업을 해 한국 술복지재단을 설립을

명시하 다. 마침내 2012년 한국 술인복지재단이 설립

되어 술인들의 사회보장 확 지원, 술인들의 직업안

정, 고용창출 직업 환 지원, 원로 취약 술인지원

사업, 개인 창작 술인의 복지증진사업, 술인 복지

근로실태조사, 공제사업 복지 고의 운 , 불공정행

로 인한 피해 상담 법률 지원, 술인 권익보호를

한 교육 로그램 운 , 정부 탁사업운 등 통령

령으로 정한 술인 복지 반에 한 사업들을 하고 있

다. 재단은 효율 인 지원은 술인들이 질 으로 높은

수 의 문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 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

그러나 「 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술분야는 여 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취업의 형태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술인들의 경제 여건은 나아

지고 있지 않는 문제 들이 있다. 그러므로 2012년 한국

술인복지재단 설립 이후 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이 5주년을넘어가고 있는 이시 에서지원사업에 한

반 인 황과 문제 등을 검하는 종합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술인복지재단

의 창작활동을 한 지원 사업을 통해 술인을 한 복

지 황과 그 효율성을 검하여 재단에서의 지원이 필요

한 술인들에게 효과 으로 운 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1.2 연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술인의 복지 황을 알기 해 문헌연구

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 다. 우선, 설립된 기간을 비교

짧은 계로 한국 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 황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 술인복지법」제정에

한 논문들과 술분야별 복지정책의 연구들을 통해 지

원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

술인을 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해 계법령과 「 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

터 2015년까지 한국문화 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술인실태조사」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문화 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근로자 보호방안」을 활용하 다.

술활동증명, 술인패스, 창작 비 지원, 술인

견지원, 술인 산재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한 분석을 해 한국 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2015

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 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종합안내」 자료들을 사용하 다. 한 이러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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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황 효율성 그리고 개선 등을 악하고자

2012년부터 보고된 지원사업에 련된 15개의 연구보고

서, 각 사업별 성과사례집들과 술인 복지 정책 토론회

자료집들, 그리고 언론자료 등을 고찰하 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시행하는 술인들에

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황 등을 도출하여 길버트와

테 (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분석틀인 할당, 재

정, 여, 서비스 달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향후 술인을 한 복지에서 드러

난 문제 를 개선할 수 있는 발 인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1.3 연  틀

본 연구를 해서 길버트와 테 이 제시한 연구의 분

석틀을 활용하 다. 지원사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분

석틀은 경제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혜택할당제

(Benefit-allocation mechanism)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다. 복지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분기

으로 재정 결핍이나 의존성, 사회 동기 등이 있으

며 이러한 구분 기 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길버트와 테 의 분석틀은 네 가지 차원의

분석 측면을 가지는데 우선, 사회복지에 필수 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회 할당(Allocation)차원의 여 상

인 수혜자가 가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다양한 수 자격들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 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안에서의

수 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여(Benefit)의 형

태로 이나 물 등의 형태이 외에도 증서(Voucher),

기회(Opportunity)와 같은 것도 있는데 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에서 여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로 서비스 달체계(Delivery)로 유효한 여

를 한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달체계의 설계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달체계

에는 체 인 구조, 달 단 간의 연결, 지리 치,

그리고 담당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

된다. 마지막 분석 측면은 재정(Finance)인데여기에는

재정원천(the Source of Funds)에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

공 재원, 혹은 민간 재원 등의 비율과 정부의 개입정도

등이 있다[3].

Categories the Work of the KAWF

Allocation the Eligible for the benefit as a artist

Benefit Type of benefit from KAWF

Delivery Process of Application and Service for the artists

Finance Fund Raising and administration and role of KAWF

Table 1. Analytical Frame of Gilbert and Terrell 

Table 1은 본 연구를 해 길버트와 테 의 분석틀에

입각한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다. 할당은 지원사업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술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한 것으로 수 에 한 자격을 말하는데 재단의 사업에

따라 수혜자의 자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여는 술

인들을 해 복지재단에서 제공되는 공식 인 여의 형

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달체계로 사업에 술인들의

신청, 결정 등 일련의 과정들을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한국인 술인복지재단의 재정의 상황 운 등

에 해 주로 검하고자 한다.

2. 술 에 한 복지  필

2.1 복지 상 로  술

복지의 수혜 상을 정함에 있어 모든 국민을 상으

로 하거나 는 사회 약자나 특별한 보호나 혜택이 필

요한 사람들을 선별 으로 규정하기도 한다[4]. 술인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 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상으로서 술인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직업인으로서 술인을 정의 할 때 독특한 문성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자격을 가지거나

일정한 기 에서 존재하는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는 술인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지극히 자유롭고

창의 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술이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 에서 취득한 련 학 와는 상 없이 자신

의 창조 성과물이나 가치 에 따라 술인으로 활동도

하고, 나아가 스스로 술인으로서 자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회에서 공식 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술인들을 한 복지 정

책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술

인에 한 개념 정의들이 있다. 우선, 유네스코의 「

술인의 지 에 한 권고」 1조에서 술인은 술작품

을 창작하거나 독창 으로 표 하거나 이를 재창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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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자신의 술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 인 부분

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술과 문화의 발

에 이바지 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공인된 회에

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계없이 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

다[5,6].

우리나라에서는 술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문화

술진흥법」 2조와 3조에 의해 12개문화 술분야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화, 연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 으로 분류하고 「 술인복지법」 따라 술인이

란 술 활동, 곧 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와 문화 술분야에 창작, 실연, 기술지

원, 행정지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7]. 이 게 규정된 술인은 국가의 문화 정체성

형성과 문화산업 발 그리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문직업인으로서의 지 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술인이 문직업인으로서 한 지 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술 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

양하고 자유로운 직종들을 볼 때복지법안에서의 술인

을 정의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술인복지법」으로 인해 술인을 문인으로서

법 지 를 인정받고 아울러 근로자로서 임 채권보장

법에 의거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국민건

강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분의 술인 취업형태는 이러한 제도 보장을 받기에

불안정한 고용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Table 2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화 정책

연구원에서 3년마다 시행되는 「문화 술인실태조사」

에서 술인들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자유직, 자 업, 정규 고용직과 임시 고용

직으로 나 어 볼때 법 , 제도 보호아래 있는 직군인

정규고용직은 체에서 29.4%에 불과한 것을볼 수있다.

3년 단 로 조사한 보고서를 볼 때 자유 문직군이 2003

년 30%에서 2015년 72.5%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의 형태로 인해 「 술인복지법」의 제정

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술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조사는 겸업 술인과

업 술인을분류하 고 Table 2에서 2015년 최근 조사를

볼 때 복지가 필요한 술인들은 주로 자유 문직군

(72.5%)으로 다른 직군들에 비해 그 비 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의 상으로 술인을

한 체계 이고 안정 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8].

Questions of Survey 2003 2006 2009 2012 2015

self-employment 18.1% 13.4% 16.5% 16.2% 6.5%

professional free-lancer 30.0% 33.8% 26.4% 20.7% 72.5%

full-time job 29.4% 30.1% 22.9% 18.3% 6.4%

part-time job 14.7% 8.8% 10.4% 12.8% 9.8%

unemployed and retiree 13.9% 26.5%

others 5.6%

(Edited 2006-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Table 2. Analytical Frame of Gilbert and Terrell 

이러한 실 속에서 Table 3은 술인들이 창작활동

을 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에 한 정부

의 역할들을 조사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12년의 조사

에서 술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가장 실한 것은 술

가에 한 경제 지원으로 3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술인들을 한 법률이나 복지제도의 정비가 가

장 필요하다는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9].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많은 술인들은 술 련 공기 의 역

할 증 를 통한 창작활동의경제 지원과법률 제

도의 정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Questions of Survey 2003 2006 2009 2012

Financial support 31.1% 32.1% 33.5% 34.7%

Improvement of
the Law and System

20.5% 25.0% 26.0% 24.8%

Professionalism of Public
Administration

12.0% 11.6% 9.4% 10.9%

Enhanced Art Education
Program

7.8% 5.9% 6.8% 5.6%

Expanding the Public Education
for Art

7.3% 6.8% 5.0% 9.1%

Expanding the Government
functions for the Art

6.5% 7.4% 5.6% 4.0%

Provide places
for Creative Activities

5.0% 3.3% 4.2% 3.3%

Freedom
for Creative Activity

3.9% 3.5% 4.3% 3.4%

Expanding
the Traditional Culture

2.5% 2.8% 2.9% 3.4%

International Exchange
with Other Culture

2.3% 1.1% 1.1% 0.9%

No Reply 1.0% 0.9% 1.3% 0.0%

(Edited 2006-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Table 3. Survey of Artists for th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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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 차원에  결과

한국 술인복지재단은 일정기간의 발표된 술 활동

등을 증명하여 직업 인 술인이라는 지 를 부여하는

‘ 술활동증명’ 사업을 하고 있다. 한 ‘ 술인패스’ 는

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술인들의 자 심 고취 문화

향유 기회를 확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창작 비

지원사업은 재 활동 인 술인이나활동기회가 은

원로 술인들을 한 창작지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

작활동에 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 망구축을 구 하는

사업이라고할 수 있다. ‘ 술인 견지원’은 술인의 사

회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한 술직무 역을 개발하여

기업이나 기 에게 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극 인

차원의 복지사업이다. 그리고 술인 산재보험 일부 지

원 사업으로 월 납입보험료의 50%를 납부해 주는 사업

이며 마지막으로 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술인

의 노후와 안정 인 직업 활동을 해 국민연 보험료

와 고용보험료 50%를 환 지원하는 사업이다[10].

3.1 할당  한 수급 격

모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한 필수 자격요건

은 「 술인 복지법」 과 「 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

조에서 명시한 술인의 법 인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이는 술인이란 것을 정확하고 구체 으로 명시하

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법령에 의거하

여 신청자격을 규정 하는 것이다. 「 술인 복지법」 제

2조에는 「 술인」이란 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 , 사회 , 경제 , 정치 으로 풍요롭게 만

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 술진

흥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술인은 문화 술 분야에

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

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한

「 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작물이있는 자, 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

는 자,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하는 술 활동 실

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Table 4는 이러한 할당을 한 자격을 정리한 것이다.

술활동증명사업은 의 술인에 한 법 인 정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신의 술활동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한국 술인복지재단에서 술

활동으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 해 다. 그러므로

술활동증명에 한 수 의 자격은 법제화 되어 있으며

일정한 증빙서류들만 있으며 술인으로서 공평하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창작 비 지원 사업에서는 의

법 인 근거아래 3개월 이상 술활동이 증명된 성인이

지원받을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창작 비 이라는

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일정한 신청의 제한을 둔다. 우

선 만 19세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

입 실업 여 수 술인, 가구원 소득 합계 기

소득 75% 과 술인, 건강보험료 고지 액 기

소득 100% 는 150% 과 술인도 지원 지원 상

이 아니다. 이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창작 비 이

실한 술인에게 우선 지 하기 한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술인패스 사업의 자격은 술인 복지법에

의한 술활동증명 받은 술인, 혹은 학 사, 문화 술

교육사자격증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다. 한미술 , 박

물 의 장 는 설립자로 술 련 기 의 단체장에게

도 술인패스를 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술인들의

개인 인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보편주의

입장에서 모든 술인들의 활동에 한 지원으로 가장

폭넓은 수혜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술인 견사

업은 기업이나 기 과 연계가 완료된 술인으로 술

업구조를 마련하고 로젝트 기획ㆍ운 , 성과 리 등

을 진행하는 술인이나 로젝트를 기획 운 을 하

는 술인을 그 자격으로하고 있다. 매칭 기업이나기

은 참여 술인들과 함께 술 업 로젝트 운 에

있어서 최소 월 10일로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이

사업에서는 이 의 법 인 술인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

는 술인이나 리인이 직 기업이나 기 에 연계를

완료해야 한다는 자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

을 통해 술인이 보다 극 으로 자신의 역에서 새

로운 직무를 만들게 할 수있다. 술인 산재보험에가입

하여 1개월이상이된자에 한하여 술인 산재보험료 일

부를 지원한다. 한당해 연도 유효한 ‘ 술인복지법 상

술활동 련 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 ·고용보험

에 가입한 술인 술활동증명완료자에게 국민연 ,

고용보험료 등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산재보험료나 사

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 경제 여

건이 어려운 술인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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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ligible Allocation

Proof of work of art

Artist by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3 Months-long Career

Fund for Creative Support
Artists aged 19 and

older and
minimum-wage

Art Pass
Artists, Curator,
Culture & Art
Educator

Dispatch Artists
Artists, Facilitator,

Company

Support Insurances
Artists employed
temporary and
minimum-wage

(Ed.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AWF)

Table 4. Type of Eligible Allocation on KAWF

Table 4에서 보듯이 할당을 한 자격은 사업의 목

에 따라 체 으로 법 인 정의에 근거하거나 경제

여건을 구체 으로 용 고려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

다. 그러나 술활동증명사업에 있어서 그 수혜자격을

모호성을 가진다. 술인의 범 는 업 혹은 겸업 술

인의 구분이 어렵고 한 술활동증명이라는것은 개인

에 따라, 그리고 활동하는 술분야에 따라 증명의 규모

나 횟수 등이 각각 다를 수 있다. 한 술활동의 질을

무시하고 그 활동 횟수나 규모에만 의존하여 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술인의 술 재능, 활동 그리고 경제 여건이 고려

된 구체 이고 실 인 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3.2 급여  형태

한국 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여의 형태가 (Cash)이나 물제공 그리고 증서

(Voucher)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는 등 여의

형태가 다양하다. Table 5에서는 한국 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을 한 지원사업들과 각 사업에 한 여형태

를 정리한 것이다. 제공의 경우 창작 비 지원사

업과 술인 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에선정된 술인

들에게는 정해진 액을 지 하고 있다. 창작 비 은

선정된 술인 1인에 한하여 1회 300만원이 지 되며,

술인 견 지원사업에서는 견 술인에게 월 120만원

씩 6개월 동안, 퍼실리테이터에게는 월 120만원씩 8개월

동안 각각 지 된다[12]. 한 술인 견 지원사업은

뿐만 아니라 술인의 창업을 한 기회라는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술인패스사업은 공연 등 람료의

할인혜택을, 그리고 산재보험과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일

부를 환 의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술

활동증명 사업은 정한 술인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

는 증서를 여의 형태로 주고 있다.

Category Type of Benefit

Proof of work of art Voucher

Fund for Creative Support Cash

Art Pass Discount Benefit

Dispatch Artists Opportunity and Cash

Support Insurances Refund

(Ed.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AWF)

Table 5. Type of Benefit based on KAWF

Table 5에서 술인들의 경제 지원과 술 활동

그리고 창작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여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창작 비 지원사업에서 분야

에 상 없이일 300만원이지 이 되는데 많은 문

제 을 야기할 수 있다. 활동하는 술분야에 따라 술

활동의 규모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창작지원 비 의

산정이 모든 술분야에 동일하게 용하는 것이 효과

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결국, 창작을 한 지원 보다

는 일회성의 생계 지원 로 락될 수 있어서 진정한

창작활동 비 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술인의

창작의식 고취를 해 지 이 필요하다면 진정한 창

작 비 의 취지에 맞는 액 산정과 지불 횟수 등이 책

정할 필요가 있다.

술인패스 사업은 술인패스카드 발 을 통해 국

의 등록된 공연장, 박물 등의 람료를 할인을 해주는

혜택인데 단순히 할인혜택만으로 양질의 술 활동을

람하고 향유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가령, 술인패

스사업에 등록된 음악공연들을 볼 때 할인 혜택이 있어

도 술인들이 실제 람하기엔 여 히 가격이 부담이

되는 공연이 많았다. 한 인지도가 높거나 성이 높

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있어 할인 혜택이 실질

으로 술인이 공연을 람으로까지 실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공연들의 비효율 인 할인혜택 보

다는 실질 으로 필요하거나 선호도 높은 공연을 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술인 복지 서비스를

해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13].

3.3 비스 달체계

한국 술인복지재단에서사업을 운 함에 있어 서비

스 달체계는 사업별로 Table 6에서와 같이 다르게 진

행되고 있다. 술활동증명사업은 술분야별로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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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면 약 3-4주의 심의 기간을 통해 술활동증명서를 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

으며 복지재단은 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운 하여 등

록 술인들의 활동들을 리하고 있다. 창작 비 지

원사업은 서비스 달체계에 있어 신청자에한하여 심사

를 하여 선정된 술인에게 300만원씩 정액으로 지 하

여 창작 활동을 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술인

패스 사업의 경우는 술인패스 홈페이지를따로 운 하

여 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물 , 미술 , 공연장에

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시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

공되고 있어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술인 견사업

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참여 술인들을 공모하여 문화

술과 련된 새로운 직업활동을 돕고 있다[14]. 술인

의 사회보장 확 를 해 산재보험 가입을 행하고, 보

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으며, 술인의 노후와 안

정 인 직업활동을 해 국민연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 을 하고 있다.

Category Type of Delivery

Proof of work of art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Career

Fund for Creative Support
Examination of Applicants'

Qualifications

Art Pass
Application and Giving Informations by

Homepage

Dispatch Artists Project Matching and Dispatching

Support Insurances
Acting and Insurance Refund

According to their Level

(Ed.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AWF)

Table 6. Type of Delivery based on KAWF

술인 증명사업에서 서비스 달체계의 문제 으로

술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심

사 원의 주 단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이다. 오

늘날 융복합 분야로써 새로운 술 분야가 창출되고 있

는 상황에서 문인 지식이나 이해 없이 어떻게, 어디까

지 술활동으로인정해 것인지 모호할 수있다. 순수

술과 과학이나 다른 분야가 복합된 장르나 형식의 경

우 술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 일 때 복지재단의

술활동증명이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검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술인 패스사업에서도 할인패스를 용하는 것

이 제한 이고 할인율이 낮아서 실 이지 못하다. 가

령, 2017년 11월 재 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들

171개 할인 혜택이 각각 달랐으며특정 공연들 -특

히 인지도가높은공연- 할인 혜택이기존 30%가

아닌 10%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아 할인 혜택이 없

는 공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술인들이 극

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실 으로 이용을

잘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술인들이 자기의 분야별

꼭 가야할 공연이나 시회 등을 선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15].

창작 비 지원사업은 서비스 달체계에 있어서 가

장 많은 이슈가 되는 사업이다. 이 제도에서 창작 비

을 수여자를 선정하는 심사인력 문성 부족 등의 사

유로 술인들의 반발을 많다. 한 지원 신청이 2017

년에는 1차로 2월 공고,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수하여

5월에 지원하 고, 2차로 5월 공고, 5월 25일부터 30일까

지 수하여 8월에 지원하 고, 1차에 1,930명 57억 9천

만 원, 2차에 1,377명 41억 3천1백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

었다. 이 지원에 해 술인들의 심이 아주 높았지만

운 에 있어서 선정자를 정하는데 2-3주정도 기간이 걸

린다고 공지를 해놓고 2개월이 넘는 심사 기간이 소요되

어 많은 술인들이 지원 선정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수 천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인데도 수의

기간도 단하루 7시간만은 허용하여 문제도드러났다.

한, 선착순이라는 기 이나 2017년에는 신청공고에서 제

시한 ‘지원 인원 과 시 최종 제출 수순으로 선정될

정’이라고 하는 규정 역시 설득력 있는 선정 근거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세우기식의 지원으로 선정된 자

나 선정되지 못한 자 모두에게만족감을 수없는운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이고 문 이며 술

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정과 심사기 의 제시, 효율

인 신청 수의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16]. 창작

비 지원사업의 리에 있어서도 창작활동에 한 비용

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어떠한 후속 리가 없다. 술인들

의 생계비나 경제 지원을 한 것이라면 보다 실

이고 지속 인 지원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창작 비

이라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신청, 집행 그리고 결

과를 리하는 체계가 더 구체 으로 운 되어야 한다.

3.4 재

한국 술인복지재단은 국고보조 의 집행 술인

복지사업 지역 력과 사업체계 구축을 해 술인 복지

담기 으로서의 책임 있게 재정을 집행 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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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술인복지재단의 재원은 국고보조 , 문

화 술진흥기 , 공익사업 립 , 기부 등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는 부분의 재정이 정부가 직 지원 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Table 7은 2016년 한국 술인복지재단의 재원 황이

다. 국고보조 은 약 24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8천만 원

의 공익사업 립 그리고 3천6맥만 원의 문화 술진흥

기 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행수입, 기부 등이 있으

나 일시 인 재원이므로 앞으로 지속 이고다양한 형태

의 재원마련을 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17].

the balance brought forward 4,214,356,563

National Subsidies 24,862,000,000

The rest of Public Utilities 80,000,000

The Fund of Korean Culture and Arts 36,300,000

vicarious income 8,602,500

donation 25,000,000

other incomes 204,762,914

interest incomes 5,427,465

Total Incomes 29,436,449,442

(Source: 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Table 7. The Type of Finance of KAWF

Fig. 1은 2017년 지원사업별 사업비와 주요 내용이다.

창작 비 지원 사업비가 120억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술인 견지원이 77억인 것을 볼수 있다. 이는 한국의

술인들이 가장 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18].「문화 술인

실태조사」에서 보면 업 술인의 72.5%이상이 ‘ 리

랜서’의 형식으로 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6.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9]. 그러므로 자유직

업군이 다수인 술인들의 지원에있어서 창작 비

지원, 술인 견지원 등의사업에 한하여 산의 증

가가 더 요구되어 진다. 한 국고보조 이 아닌 발

인 재원마련에 한 방안이 필요하다.

Fig. 1. Distribution of Business Expenses

        (Source: KAWF, ₩million)

4. 결론 및 언

문화 술의 발 과 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한 다양한 지원은 필수 이다. 한 오늘날 사회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술인을 한 복지는 공 자

심이 아닌 수요자 심의 지원이 필요하다[20]. 2012년

11월 「 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술인의 직업

지 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구 하고자 한국

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4 략 방향성을

가지고 술인의 창작활동지원, 산재보험 지원, 술인

활동에 있어서 표 계약서 체결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공정한 술

생태계 조성을 해 술인권익신장을 한신문고운 ,

불공정계약 행 제거를 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 ,

창작스트 스최소화를 한 술인심리상담확 지원을

통해 공정한 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21].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재단은 창작의식을 고취시키

고 다양한 술활동을돕기 해 여러지원사업을하고

있다. 술활동증명, 술인패스, 창작 비 지원, 술

인 견지원, 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길버트와 타 의 분석틀

을 통해 볼 때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정책에도 불구하

고 보다 효과 인 복지의 분배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들

이 있다.

우선 할당의 상으로서 술인들이 복지 상으로서

의 인정할 수 있는 술활동에 한평가가분야별로구

체 이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 객

인 술 활동이나 술인으로서의 규정이 어렵다면 경력

등에 따라 술인의 자격을 차등하여 실감 있게 복지

제도를 용할 필요가 있다.

여의 형태에 있어서도 , 기회, 증서 등등 지원

사업에 따라 다양한 여의 형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지 의 경우 지 의규모와 시기, 횟수 등을 고려

하여 실 으로 간 히 지원이 필요한 술인에게 혜택

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한 지

에 있어서 사후 리와 균등하게 지 이 되는지의 검이

무하며 이를 한 제도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비스의 달체계는 각 사업별로 효율 운 의 체

계가 있으나 서비스 신청 수 그리고 여러운 의단

계에서 실성이 없는 체계를볼 수 있다. 술인패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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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형식 인 할인혜택이 아니라 술인들이진정 필

요로 하고 실 으로 높은 문화 술 향유의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할 필요가 있다. 지원 과 같은 지 의

체계는 보다 더 효율 인 여의 제공을 해 사업규모

의 정확한 산 선정 집행 요구되어 진다.

국고보조 에 거의 모든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실

을 볼 때 보다 장기 이고 건설 인 재정확보의 마련이

시 하다. 앞으로 술인들의 복지에 한 요구와 그 규

모는 증가할 것을 비하여 다양한 측면의 수익이나 재

정확보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에 운 에 있어서 다

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복지 상으로서의 술

인에 한 정의를 법령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

로 보다 구체 인 규정이나 제한이 필요하다. 이를 해

술인의 활동, 지 , 경제 상태를 자세하게 리하는

시스템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술인들의 지원을 한 재원 확보는 가장

요한 이슈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술인 공제회 설립

이라든지 술인기 등이 제안되기도 한다. 최근 정부

에서는 2018년 정부 산의 기 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술인 창작권 보장을 한 ‘ 술인 복지 고’ 조성 본

격 인 운 비하고 술계 자부 기부 등을 포

함해 총 1500억원 규모로 복지 고를 조성해 나갈 정

이라고밝혔다[22,23]. 이는일회성이아닌 보다근본 인

술인의 경제 지원을 해 보다장기 인 재원확보의

방안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술인들의 정규 인 고용의 형태를 해

지속 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만 술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 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복지의 혜택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 지원 사업을 통

해 안정 이고 문 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

책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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